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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항공기운항에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p. 75.

0) 김효준, “싱가폴 항공기 피납사건 분석”, 대테러연구, 경찰청, 1991, p. 191.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9.11 테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다. 항

공기를 이용한 상상을 초월한 테러로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WTC)가 무너져내

려 현장에서만 순식간에 2800여명이 목숨

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몇 

자루의 소형 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과

연 누가 이를 믿겠는가? 9.11테러 참사 이

전 필자는 항공안전성
1)
확보를 위한 공항 보

안검색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일반적

으로 현대사회는 세계적으로 국제화․개방

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항공기술의 발달은 보다 더 직접적으

로 단시간 내에 인적․물적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

나 항공교통의 일반화는 적지 않은 문제점

을 유발하고 있다. 즉 공항을 통한 내국인 

및 외국인들의 빈번한 출입은 마약류와 총

포․도검․화약류 등의 불법 반입과 밀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항공

기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는 인류

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1960년

대 중반 이후 테러단체들이 항공기에 대한 

테러를 그들의 정치적 수단에 이용함으로써 

항공기 납치 및 승객들에 대한 테러행위는 

본격적으로 심각한 국제문제로 등장하였으

며 그 중 1968년과 1972년 사이에 절정을 

이룬 항공기 납치는 1969년 한 해 동안 85

건이 발생하여 주당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은 항공기와 승객이 목

표가 되거나 항공기를 수단으로 한 테러행

위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항공 테러가 

국제 사회 전체에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됨

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시설 강화 그리고 탑승객과 적재 화물

에 대한 보안검색 장비를 개발하고 검색 수

준(Level)을 높여 항공 테러를 사전에 차

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

와 국가간 이념․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테

러는 계속되고 있다. 1990년 Gulf전쟁 이

후 무엇보다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공항 보안을 보다 강화한 사례가 

있었으며
3)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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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 행사는 아시아․유럽 각국의 정상 26명 내외와 수행각료 등 외교사절 그리고 수많은 귀빈들이 참가하여 사고 없

이 종료되었으나 당시, 공안 당국에 의하면 일부 국가원수와 항공기 등에 대한 테러 위협 첩보가 있었으며 그 대비

책의 일환으로 공항․회의장․숙박시설 등에 대한 보안 검색, 경비수준을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경계를 유지하였

다.

0) 4년마다 열리는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로 32개국의 선수와 임원 및 응원단 등 수 만 명이 참가한 바 있다. 일본과 공

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경찰은 대회 기간 중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였으며 불상사 없이 행사를 치러내는 등 

국내의 치안 수준을 외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0) 제13차 APEC 정상회담을 말한다. 이 회담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1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경제각료와 외교사절 

등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 국제규모의 행사이다.

0) 1988년 이후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북한은 현 정부와의 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화해무드를 조

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도 2000년 10월 7일자 담화에서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서 제외하겠다는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02년 9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북한을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악의 축’과 같은 선상에 있

는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0) 이는 2001. 9. 11일 오전 8시 46분에 최초 발생한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무역센타(WTC)에 대한 항공기납치 충돌

을 이용한 대형 참사로서 희생자 2801명, 현장 복구비용 210억 달러와 이에 따른 대 테러전 비용으로 300억 달러를 

비롯 약 10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2002년 9. 10일 발표한 자료 중 일부

- 

인(PLO)간의 접전을 비롯 세계 도처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항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인 보안검색(Security Check)은 그 과정

상 수반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100% 무

균상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법행위 

및 테러위협을 사전 차단하여 승객과 항공

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항의 보안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것은 공항 이용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과 내․외곽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 등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안검색과 경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ASEM｣
4)
과 

2002년 월드컵｣
5)
을 사고 없이 마친 바 있

으나 앞으로도 ｢2005년 APEC｣6) 등 대규

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고 남․북간 해빙

무드를 틈탄 극좌․극우단체 및 회교세력과 

이외의 조직에 의한 테러위협을 안고 있

다.
7)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 공항에

서의 치안서비스 특히, 보안검색과 경찰활

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를 위하여 9.11테러
8)
의 피해 당사국인 미

국의 최근 공항 보안검색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항이라 할 수 있는 김포 

및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실태와 비교 분

석, 항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의 효

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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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국내 16곳의 민간 항공기 취항 공항 중 현재 국제선이 운항되는 곳은 인천․부산․제주․광주․대구공항 등이며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개항하였다.

0) 김포공항은 2001년 3월 28일 까지 국제선과 국내선 혼용의 국제공항체제를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

제선 전체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되어 국내선 노선만 운항하게 되었고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기 이착륙 공항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0) 지난 세기말부터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동북아시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항공수요의 약 38%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수송량은 2010년에 이르러서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대부분이 

한국,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북미 및 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지

역의 중추(Hub)공항을 목표로 개항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훈련팀, 인천국제공항(공항운영자용 교재), 2000, 

preface 참조.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대표적 공항인 김

포공항
10)

과 인천국제공항
11)

의 보안검색과 

경찰활동, 그리고 미국의 여러 공항 중 필

자가 최근 방문한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

(LAX),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JFK), 

워싱톤의 댈러스 국제공항(IAD) 그리고 샌

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 등 4곳의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를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미국 내 공항에 대한 내용은 

개괄적인 것이 될 것이며 한국의 경우가 주

가 될 것이다.

한국의 공항 중 연구범위에 포함된 김포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의 중요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회간접

자본 측면과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을 동시

에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공항 보안검색 

효율화를 통한 공항 치안서비스의 제고라는 

측면의 연구는 어떤 면에서는 보안성을 요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공 테러는 한 번 발

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가져오

며 국익에도 반한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

일의 분단국가라는 측면과 특히 항공기 이

륙 후 5분 이내에 적국의 비행 금지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항공테러의 차

단을 위한 공항보안의 중요성과 맥락을 같

이 한다.

그런데 공항의 보안활동은 근래에 이르러 

국가 기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민간부분의 

역할증대 방안으로 귀결되었으나 9.11테러 

이후 세계 각 국은 앞다투어 공항보안을 강

화하고 있으며 일면 경찰권의 강화를 정당

화하고 있어 과거로의 회귀 경향을 보이는 

면도 있다. 

한편 공항에서의 경찰활동은 가장 중요한 

보안검색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물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

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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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안수단 중 승객과 승객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실태를 중심으로 경찰활동의 효율

화 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첫째, 보안검색의 개념과 중요성

둘째, 관련 협약과 법 규정 현황

셋째, 미국과 한국의 보안검색 실태

넷째, 경찰활동 효율화 방안 등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의 보안검

색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공항 보안

검색의 개념과 중요성을 정의하였다. 국제

협약과 관련 국내 법규정 등은 국내․외의 

저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Docu- 

mentary Review)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공항 내 여러 분야의 보안활동이 해당 기관

의 지도․감독 하에 민간경비업체 소속 특

수경비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도 확대․발전될 것이 전망되어 경찰활동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견

해 일부를 정리하였다. 

한편 보안검색의 세계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가 2002. 7. 26일부터 2002

년 8. 8일까지 미국의 일부 공항을 직접 방

문하거나 비행 경험이 풍부한 국제선 항공

기 승무원들이 지득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보안검색 현황을 정리하였

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요즘과 같은 시

기에 그것도 9.11테러의 피해 당사국의 보

안검색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의 현실과 비

교한다는 것은 편향적일 수 있으나 과거나 

현재의 공항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대

부분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

항 또는 미연방항공국(US. FAA)의 안전요

구 규정을 따르는 현실을 감안하였다.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현황에 대하여는 

필자가 공항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김포공항은 수시 방문

하여 보안검색 절차와 내용들을 파악하였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과 7월 

출국시 파악한 사항과 일부 내용은 근무자

를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경찰활동에 관한 부분은 필자의 항공기 

탑승과 공항이용 경험, 선행연구와 관련 법 

적용실태 등을 토대로 보완․개선되어야 하

는 내용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시하

였다. 그런데 공항의 보안검색이 마치 문제

가 있는 내용의 연구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으며 분명 선진화되고 잘 운

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연구의 

특성상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은 연구라기보다는 홍보라고 생각한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좋은 점보다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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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 I. Q지역은 세관(Customs)․출입국관리(Immigration)․검역(Quarantine)지역이란 말로 공식 명칭은 아니며 편의

상 쓰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0) 경찰은 실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보안위해물품 적발 2) 마약소지 및 외

환관리법 위반사범 적발 3) 신원특이자 출국동향 파악 4) 수배자 등 범법자 검거 및 처리 등. 그런데 시행 단계에 

있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

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탐지 수색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Ⅱ. 공항 보안검색의 개념 및 

중요성

1. 보안검색의 개념

공항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에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중피납(Skyjacking)

과 폭발물 및 폭탄위협, 항공화물 절도, 승

객 수화물․항공권․물품 절도, 그리고 주

차장에서의 절도, 혼잡경비, VIP경호, 교통

통제 및 잠재적 재난 예방활동 등이 포함되

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항공테러는 항공기 운항 차질과 공

항 전체의 폐쇄를 가져다주기도 하며 수많

은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다주기 때문

에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예방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항보안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객터미널 내에서의 

보안검색과 내․외곽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

비라고 할 수 있는데 보안검색이라 함은 출

국하는 승객과 공항 내 국제 자유지역(C. 

I. Q지역)
12)
 및 계류장 등을 출입하는 모

든 인원에 대한 신변 검색과 휴대품, 수화

물 및 탁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항공

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적발하는 행위

이며,  이 외에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

에 대하여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불

심검문 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위

해 요소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

하는 활동13)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보안검색의 중요성

오늘날 공항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

는데 마약류 및 총기의 불법 반입․반출은 

사회 전반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며, 공

항 특히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 인류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중요한 범죄이

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계 유일

의 분단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김포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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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예를 들어 항공기에 대한 테러로 항공기가 휴전선을 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 당국간 대화 전에 피랍 항공기

는 이미 북한 상공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0) Michael J. Stedman, "Airport Security Pratfall: Is the FAA Falling Down?", Security Technology and Design, 

July/August 1993, pp. 15-18.

(DMZ)와 북방한계선(NLL)의 거리는 불

과 수 십㎞ 내외로 항공기가 이륙 후 군사

분계선을 월경하는 데 불과 몇 분 정도면 

가능하다는 점
14)

에서 볼 때 사전 예방이 특

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더

라도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발생한 

테러사건은 극히 적었다. 목적지 도착 후 

항공기와 탑승객,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

위는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밀수 등 

관세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항보안은 보안검색에 비중을 두고 있으

며, 이 경우 보안검색은 항공기 출발지에서

의 검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보안검색의 관건은 접근

통제, 특히 개인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검색지점(Check point)에서의 승객과 화

물에 대한 검색에 달려 있으며 검색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검색

장비와 전문 검색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법 집행관이 현장에 상

주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항공기 출발지역에 가려

는 사람을 몇 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안검색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

문에 검색절차는 4초～6초 이내의 짧은 시

간에 승객 및 물품을 검색하도록 하여야 한

다.15)

Ⅲ. 관련 협약과 법규정

1. 국제협약

최근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테러 중

에서 항공기에 대한 테러는 다른 테러와는 

달리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고전

적인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는 그 어느 테러보다도 법적 대처 방안이 잘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기는 그 

자체가 고도 기술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높

은 고도에서 장시간 운항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운항중인 항공기는 그 성질상 고립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만 제압하면 승

객과 승무원 전원을 인질로 할 수 있다. 그

리고 자체 통신시설만으로도 원하는 그 어느 

장소와 통화가 가능하며 은신처로의 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항공테러의 경우 세계의 

이목을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

적의 테러 대상으로 적격이며 다른 방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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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Yonah Alexander and Eugene Sochor, Aerial Piracy and Aviation Security (Dordrecht/Boston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0), p. 36.

0)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OFFENS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ED ON BOARD AIRCRAFT)은 1963년 동경에서 작성되어 1969년 발효되었다. 한국은 197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으며 1971년 5월 20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 동

경협약이라고 불리는데 관련내용만을 정리하면,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①, ⓑ에서 ｢범죄의 구성여부를 불문

하고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위 또는 기내의 질서 및 규율을 위

협하는 행위｣에 대한 조약의 적용과, 제2장 재판관할권 제3조 ①에는 ｢항공기의 등록국은 동 항공기 내에서 행

하여진 범죄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재판관할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3장 항공기 기

장의 권한 제6조 ①에서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내에서 어떤 자가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행위를 범

하였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다음을 위하여 요구되

는 감금을 포함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 보호 

ⓑ 기내의 질서와 규율의 유지 ⓒ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상기자를 관계당국에 인도하거나 또는 항공기에서의 하

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장의 권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항공기의 불법점유｣와 ｢체약국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은 1970년 12월 16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되었으며 1971년 10월 14일 

발효되었고 한국은 1973년 1월 18일 가입하였다. 헤이그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협약의 <전문>에서는 ｢본 협약

의 당사국들은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의 불법적인 납치 또는 점거행위가 인명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항공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임을 고려하

고, 그와 같은 행위의 발생이 중대한 관심사임을 고려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인들의 처벌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긴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고 밝히면서, 제

1조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 탑승한 어떠한 자도, ⓐ ｢폭력 또는 그 위협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항공기를 납치 또는 점거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시도하는 경

우｣ ⓑ ｢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시도하는 자의 공범자의 경우에는 죄(이하<범죄>라 한다)를 범한 것

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각 체약국은 범죄를 엄중한 형벌

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한 관할권 

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19)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은 1971년 9월 23일 캐나다 몬트

리올에서 채택되어 1973년 1월 13일 1발효되었고 한국은 1973년 8월 2일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도 불린다.

다 체포의 위험성이 적어 항공기가 빈번한 

테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6)
 

한편, 민간항공에 대한 태업(sabotage)

이나 하이재킹 그리고 테러리즘과 기타 저

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국

제협약으로는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7)
,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8), 3) 민간항

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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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동경협약과 헤이그협약이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게되자 두 협

약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불법방해행위협약(Sabotage Convention)이라고 알

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두 협약에서 볼 수 없었던 항공기에 대한 폭력과 방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제1조 ① ｢어떠한 자도 불법적이며 고의적으로｣ ⓐ ｢비행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자에 대하

여 폭력행위를 행하고 동 행위가 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비행중인 항공기를 

파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항공기를 훼손하여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비행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

는 경우｣, ⓒ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운항중인 항공기상에 그 항공기를 파괴 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그 

항공기를 훼손하여 비행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장치나 물질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되도록 하는 경

우｣, ⓓ ｢항공시설을 파괴 혹은 손상하거나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여 그러한 행위가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허위 정보를 교신, 그로 인하여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경

우에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이것은 범죄의 범위를 항공기의 불법납치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공격 및 비행 시설물에 대한 공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시켰으며, 미수와 공범까지도 포함시켰

다. 이 외에도 헤이그협약과 마찬가지로 ‘인도 아니면 기소’(aut dedere, aut judicare)원칙을 확립하였으며(제

7조), 재판관할권 역시 이와 동일하다. 다만 순수한 국내범인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범인이 외

국으로 도피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제4조 2항). 

0) 정형근,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원, 1992), p. 99.

0) 이는, 표시되지 않은 가소성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이 시행되기 전에  제조된, 

표시되지 않은 가소성폭발물이 자국영토에 반입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폭발물의 소지 통제 및 이동 통제를 위

한 대책 수립을 위한 협약을 말함.

이와 같은 항공테러에 관한 국제협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외에도 테러리즘에 관한 선언(1978. 7. 

17 제4차 서방선진국정상회담), 하이재킹

에 관한 선언(1980. 6. 23 제6차 서방선

진국정상회담), 테러리즘에 관한 선언(1981. 

7. 21 제7차 서방선진국정상회담), 국제테

러리즘 억제에 관한 선언(1984. 6. 9 제

10차 서방선진국정상회담) 등 세계 각국이 

항공테러 억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어도 9.11테러 이전

까지는 항공테러가 감소 추세를 보였는지 

모르겠으나 현행 관계 조약상의 흠결은 없

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1988년 2월 23일에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

전을 위해 불법행위의 억제를 규정한 몬트

리올협약을 보완키 위한 국제 민간용 공항

에서의 불법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

서’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의 성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는 비행중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공항에서의 범죄 등에 비추어 주목해

야 할 조약이다.
20)
 또한 세계 각국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2월 20일 비준된  

｢가소성폭약의 탐지용 식별에 관한 협약｣
21)

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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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② 항공운송업사업을 경영하는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수송품 중에 제①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수송이 의뢰되는 때에는 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항공기 안에 가지고 들어 가서는 아니된다.

    ④ 제③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내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탑승 전에 이를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 받아야 한다.

    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은 제1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 또는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개정 2001. 4. 7] [[시행일 2001. 7. 8]]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유자 등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4. 7] [[시행일 

2001. 7. 8]]

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

0)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

력을 말한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

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건 또는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

스압력)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0)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5도 이하인 액체.

2. 국내 법규 등

공항 보안검색과 관련된 국내 법규정 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항공법

항공법(91.12.14 법률 제4435호) 제61

조 ꡔ폭발물 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ꡕ에

서는 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

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교통

부령이 정하는 것인 이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22)

라고 규정되어 

있어 항공기를 통한 위험물 운송금지와 기

내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운송금지 물건 

및 무기 등의 보관』에서는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는 물

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

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

의 기준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여기에는 

화약류
23)
․고압가스

24)
․인화성액체

25)
․가

연성물질류
26)
․산화성물질류

27)
․독물류

28)

․방사성물질29)․부식성물질30)․자성물질31)

․마취성 물질
32)
․총포도검류 등

33)
․기타 

유해물질
34)

을 포함하고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

로 물건을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35)

고 규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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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 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

하기 쉬운 물질.

    다, 기타 가연성 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0)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0) 가. 독물: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서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

정되는 물질.

0) 원자력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 농도가 매 킬로그

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나이크로큐리)이상인 것.

0)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항공기의 기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0) 포장된 표면으로부터 2.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미터당 0.159 암페어 이상의 자장력을 가진 물질.

0) 항공기 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

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0) 제1호 내지 10호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항공기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0)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서 운송하는 물건

    둘째, 항공기의 운항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물건

    셋째, 제1항 제11호의 물건 중 화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물건

0) 항공기내 보안승무원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

③ 법 제6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항공기 내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

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36)로서 항

공기의 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항공기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있

다고 하였고,

④ 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항공기의 기장이 무기를 보관하는 때에

는 지정된 장소에 이를 보관하고 그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어 항공보안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기 테러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가 동

경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에 가입

하게 됨에 따라 이 조약에서 명시한 국내 

입법조치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 실시를 위

해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

였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 건설교통부 주

관으로 입법이 추진되어 오던 민간항공보안

법이 현행 ｢항공기운항안전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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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2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8월 26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되는 법안 통

례에 따라 11월 26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항공보안에 관

한 법률을 신설하고 지난 7월 27일 시행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 보완했는데, 법안의 내

용을 보면 건교부장관을 장으로하는 항공안전협의회와 지방항공청장 주관의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신설 운영하고 

기내에 항공보안요원의 탑승, 승객의 휴대품․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의 강화, 보안검색의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0) ① 운항중인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② 계류중인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해할 만한 손상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 ① 폭행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

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0)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

는 탑재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37)

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내용 중 제21조(위해물품휴대금

지)를 보면, ‘항공기에는 무기․도검류․폭

발물․독극물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탑승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기손괴죄 등(제39

조),
38)
 항공기납치죄 등(제40조),

39)
 항공

기항로변경죄(제42조),40) 항공기위험물건

탑재죄(제44조)
41)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국제민간항공

협약에서 정한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항공기운항안전법｣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였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

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 제3조 불심검문

의 내용을 보면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

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

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

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또

한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

여 질문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15

0)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

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1. 4. 7] [[시행일 2001. 7. 8]]

0) 이에 대한 법 조항에 관하여는 본 연구의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1]  공항 보안검색 관련 국내 법규

구   분 관련 법규
 항공법  제61조 폭발물 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등

 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 운송금지 물건 및 무기 등의 보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탑승객 등의 검색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

지,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제1항 마목 특수경비임무 등 

 형법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366조 등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범죄의 예

방과 제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은 경찰의 보안검색에 법적 근거를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라. 형 법

항공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형법상의 규정

을 보면,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에서

｢괴도, 등대 또는 표식을 손괴하거나 기

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등]에서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

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

괴 한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고 하고,

제188조 [교통방해 치사상]에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366조 [재물

손괴] 그리고 인질억류범죄에 대해서는 체

포․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 체포․감금 

치사상등의 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청원경찰법,
42)
 경비업법

43)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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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효준, “여객터미널 보안 인천국제공항의 테러방지 대책”, 대테러연구 제20집,  경찰청, 1998, pp. 190-191.

서도 경비 및 보안검색과 관련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항공안전성 확보

를 위한 법․제도적 성격의 규제는 ｢항공안

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구체

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분적

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국제기준

보안검색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와 미연방항공국(US FAA)의 기준이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4)

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Annex 

17 Security)

가. 각 당사국은 불법관여행위를 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무기나 폭발물 또는 위

험한 장치를 소지 또는 휴대할 수 없는 비

인가자가 국제민간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

에 탑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

립할 것.

나. 통과/환승 여객과 그들의 휴대품 가

운데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기내로 반입되

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다. 보안검색을 필한 여객과 검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

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검색

을 통과한 여객과 휴대품을 재 검색 할 것. 

라.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위탁수화물은 

수송하지 말 것.

나. 미연방항공국의 기준(US FAR Part 

129.25 & 26)

가. 미국에 이착륙하는 외국항공사는 보

안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행해야하고 이 보

안프로그램은 연방항공국장이 허가하며, 미

국내 항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

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보안프로그램은

(1) 폭발물, 발화수단 또는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접촉 

가능한 사유물에 은닉하여 탑승하는 것을 

무기탐지절차와 시설을 이용하여 방지 또는 

저지하고,

(2) 비인가자의 항공기 접근을 금하며, 

(3)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 있는 직원이 

수탁할 것이며,

(4) 수하물과 화물은 반드시 보안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에만 탑재할 것.

다. 엑스레이 검색장치는

(1) 1974년 4월 25일 이전에 제작된 것

은 사용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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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 보건교육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74년 4월 10일자 연방정부관보(39 FAR 12958)로 휴대품의 검색

을 위하여 고안된 캐비넷형의 엑스레이 시스템에 대한 성능기준을 고시하였다.

0) Karen M. Hess and Henry M. Wrobleski, op. cit., p. 555.

0) Jenkins Joe, "Airport Security System: Where to Begin?", Security Techonology and Design, July/August, 1993. 

p. 20.

0) 김효준, “주요 국제공항의 항공기 지상보안사례”, 대테러연구, 치안본부, 1983, p. 255.

[표 2]  미연방항공국의 공항 안전요구 규정

① 항공기 출발에 앞서 모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검색

② 검색지역에서 법집행관에게 3～5분간의 재량권 부여

③ 검색요원과 항공관리자간의 FAA 승인하에 따른 안전프로그램 수립

④ 항공 재난계획의 수립

(2) 그 이후에 제작된 X-RAY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정한 기준
45)

에 의하여 휴대품 검색에 사용하도록 제작

된 캐비넷형의 것으로서 표준규격에 맞아야 

하며, 

(3) 시스템을 작동하는 요원은 방사선 안

전과 기기의 효율적인 사용법, 그리고 무기 

및 기타 위험물의 판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반복하여 이수해야 하고,

(4) 작동요원은 모두 엑스레이 필름 뱃지

를 착용해야 하며,

(5) 기기는 미국자재표준시험협회(Ameri- 

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Standard) F792-82에 명시한 기준에 맞

아야 한다.

또한 1972년도에 미연방항공국은 증가하

는 공중 피납과 폭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

여 다음 [표 2]에서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

게 된 것이다.
46)
 그리고 미연방항공국의 연

방항공규칙(FAR: Federal Abiation Regu- 

lation) 107.14 에서는 미국내 모든 주요 

공항의 접근통제 확인 절차와 안전시스템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는데 이러한 

목적은 오로지 자격 있는 사람(승객 등)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7)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공항이 공항보안대

책의 근간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협약 및 

부속서 제17. 보안(Security)에서 제시된 

국제표준절차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있으

며, 그 공통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48)

첫째, 공항경찰제도의 유지와 공항보안활

동 전담

둘째, 공항단위의 광역보안대책 수립 및 훈련

셋째, 폭파위협, 항공기 납치, 테러 등의 

방지를 위한 특수경찰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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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안검색 현황

1. 미 국

미국의 주요공항 보안검색은 9.11테러 

이전과는 다르게 강화된 보안검색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9.11테러 이전까지 항공사

와 계약한 경비업체가 수행하던 보안검색과 

경찰에 의한 보안검색지점(Security Check 

Point)에 대한 순찰, 유사시 조치를 취하던 

것과는 달리 경찰이 국가를 대신해 공항 보

안검색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다. 이는 미국이 피해 당사국이고 그 

피해가 실로 엄청난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

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LA공항의 경우 보안검색은 경비업체에서 

실시하며 LA경찰국에서 파견된 별도의 경

찰 부서를 운용하고 있으나 경찰은 과거와

는 달리 무장상태로 현장에 진출 검색지점 

한 곳 당 1인 내지 2인이 고정근무를 교대

로 하고있다. L.A 공항의 보안검색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좌석 배정 등 탑승

수속과정에서부터 특이 승객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즉, 항공기

를 바꿔 타는 승객, 사전 예약 없이 항공기

를 이용하는 내국인,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근래 입국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 프로그램을 적용 이를 특별히 관리하

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실 예로, 국제선 항공기로 입국 후 로스

엔젤레스에 3-4일 머물다가 국내선 항공편

을 탑승하는 외국인 방문자의 경우 예외 없

이 1단계 좌석배정 순간부터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좌석을 배정한 후 별도로 마련

된 폭발물 반응 검사 데스크로 안내되어 휴

대하지 않고 탁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개

봉 검사를 하고 육안 검사 이외에 과거의 

흔적을 찾기 위한 화학반응 테이프 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감시와 관찰, 감

독을 할 뿐 직접 검색을 하지는 않는다. 여

기에서 통과가 되면 윗 층의 보안 수속장으

로 이동하게 되어 2단계 검색을 받는데 여

기에서는 신원특이자는 물론이고 내․외국

인 구분 없이 철저한 검색을 받는다. 우리

와는 다르게 강도 높은 보안검색을 하는데, 

휴대품에 대한 개방은 물론이고 양복이나 

점퍼는 벗어야 하며 바지의 벨트까지 풀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속탐지기의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어 

맨손에 의한 검사를 받게되는데 신발을 

X-ray에 투시하고 양말까지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도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주가 

되고 자체 직급 구조에 따른 통제를 받는

다. 경찰은 무장상태로 현장에서 2차 감독

자의 역할과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 그리

고 법 집행자로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태

세를 갖추고 있다. 보안검색원의 경우 휴대

용 금속탐지기나 무전기를 제외하고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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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종의 개인 여행정보와 일부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 입력된 프로그램을 말함.

0) 델타항공의 경우에는 탑승권의 우측 상단에 별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유나이트 항공에서는 항공권 우측 하단에 눈에 

띠게 SSSS를 표시하여 일반 승객의 탑승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0) 국제 노선의 경우에 출국장 또는 국제 자유지역으로도 불리운다.

등 별도의 무장은 하지 않고 있다.

3단계의 검색은 항공기 탑승 직전 탑승구 

앞에서 항공안전프로그램49)에서 특별한 관

리를 확인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별 

검색을 한다. 이미 여객대합실 또는 국제자

유지역으로 들어온 상태인 만큼 항공기 탑

승 직전에 신분증과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

정에서 별도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승객에 

대하여 가까운 곳에 마련된 장소에서 2단계

의 검색과 유사한 검색을 받는다.

여기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승객’에 

대한 선별은 탑승권을 자동개찰구에 투입함

과 동시에 디지털화면에 “특별한 주의를 요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나타나고 항공사 직

원의 안내를 받게된다. 이 프로그램은 9.11

테러이후 강화된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개발

된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여행정보와 

국적, 시민권 취득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별

도의 검사를 요하는 승객’ 여부를 판단한다. 

항공권에도 항공사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별

도의 표시를 하여 탑승과정상 번잡함으로 

근무자가 개찰기의 화면을 보지 못할 경우

에 대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한다.50)

L.A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뉴욕의 존 에

프 케네디 공항과 워싱턴의 댈러스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경우에도 국내선 국제

선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와 수준의 보안검

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2-3단계 과정의 

보안검색을 하고 있다. L.A 공항 이외에 연

구의 범위에 포함된 3곳(JFK, IAD, SFO) 

의 공항도 민간경비업체가 보안검색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LA 공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색현장에서 범법자 검거를 비롯한 법 집

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과거와 같이 유사시의 사

후적․법률적 조치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

인 현장근무감독형태를 취하고 있다. 검색 

장비들은 우리의 공항과 비슷하며, 보안검

색 지점은 각 주마다 그리고 공항 시설의 

특성상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LA

공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항은 좌석배정을 

비롯한 탑승수속을 마치고 난 후, 승객대합

실
51)
 입구에서 보안 수속을 실시하고 있으

며 환승 여객에 대해서도 승객과 화물에 대

해 철저한 재검색을 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미국 내 대부분 공항의 보안수속은 까

다롭고 철저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연

방항공국의 요구 및 권고 사항 등을 충분하

게 이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강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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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의 공항 보안검색 현황

국가 공항 보안검색
담당기관

보안검색실태
(장비및절차)

통과여객
(T/S)

검색절차
검색지점

미 국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

경비회사, 

경찰(근무감독, 

법집행)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휴대용 금속탐지기,

맨손검색, 외국인 등은 

탁송, 휴대가방 불문하고 

폭발물 반응 

화학검사(국내선, 국제선 

동일한 형태)

9.11테러 이후

전면 실시

탐승수속후 

게이트 방향 

검색,

탑승직전

선별검색

로스엔젤스 

국제공항

경비회사, 

경찰(근무감독, 

법집행)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휴대용 금속탐지기와 

맨손을 이용 다른 내용은 

워싱턴 달라스 공항과 

유사함.(국내선, 국제선 

동일한 형태)

9.11테러 이후

전면 실시

좌석배정 후 

탑승수속장 

입구, 탑승직전 

탑승구 앞에서 

선별 검색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경비회사, 

경찰(근무감독 

법집행)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휴대용 금속탐지기

출국장입장시 전원 검색, 

기계음 발생시 맨손으로 

정밀 검색(국내선, 국제선 

동일한 형태)

9.11테러 이후

전면 실시

출국장 입구, 

재검색해당자는 

항공기 

탑승직전 

탑승구를 

통과하여 로딩 

브릿지내 

공간에서 재검색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공항 전분야에 걸쳐서 

민간기업형태로 

운영되었으나 9.11 

테러 이후, 다른 

공항과 동일하게 

경찰활동 강화, 

현장에 정복경찰 배치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휴대용 금속탐지기

출국장 입장 전에 장비를 

동원 전원 검색, 특이자는 

맨손 검사(국내선 국제선 

동일한 형태) 

9.11테러 이후

전면 실시

좌석 배정 후 

출국장 중간, 

항공기탑승구 

앞 선별검색

※ 자료 : 연구자가 2002. 7. 26 - 8. 8까지 현지 방문 조사한 내용을 정리

은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해 9.11테러 발생이후 미국 정

부와 민간은 국토안보분야에 1500억 달러

(약 180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포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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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onga.com, 2002. 9. 10.국제면

0) 대한항공에서 고용한 청원경찰관 신분으로 보안승무원으로도 불리었다.

발표에 의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한 ‘미국의 

국토안보태세 분야별 평점’을 보면 이 평가

에서 가장 좋은 평점인 A를 받은 분야는 철

도 트럭 버스였으며 반면 공항은 많은 탑승

객의 원성을 살 정도로 엄청나게 보안검색

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평

점 F를 받았다.
52)

2. 한 국

가. 김포공항

국내 공항에서의 비교적 체계적인 보안검

색활동은 1969년 12월 11일 북한 간첩에 

의한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기 납치사건 

발생이 계기가 되었다. 다음 해인 1970년 

1월 7일 내무부 치안국 김포공항 외사분실

이 설치되어 공항관련 첩보수집 및 보안검

색에 참여한 것이 정부기관에 의한 공항보

안검색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군 병

력이 담당하던 공항 외곽에 대한 경비도 경

찰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민간경비업

체와 경찰이 혼합된 보안체제를 유지하였

고, 군은 일부 특수부대 병력과 공항 상공

의 적기출현에 대비한 대공포 병력 일부만

을 주둔시켜 왔다.

1970년 2월 26일부터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안관(50명)이 당시의 국적기인 

대한항공기에 직접 탑승하는 등 보다 적극

적으로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문제에 관여

하게 되었다. 국가의 분단상황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하여 대통령 특별지시(대통령훈령 

제28호, 70. 1. 29)에 근거하여 항공기 승

무감독을 실시하고, 1971년 7년 1일 공항

운영위원회(AOC)소속의 보안검색원 7명을 

선발하여 경찰의 지도․감독 하에서 출국승

객의 신체 및 휴대품과 탁송화물에 대한 보

안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년간은 공

항보안관련 제도에 변화가 없었다.

1979년 7월 29일에 이르러 탁송화물에 

대한 검색업무를 세관에 이관(관세청 감시 

1244-806, 79. 7. 5)하였고, 1980년 6

월 30일 국제선 노선에 탑승했던 경찰보안

관이 철수되고 대한항공 자체 보안관53)이 

매 편마다 2명씩 탑승함과 아울러 취약노선

에만 경찰관이 탑승하여 이를 지도 감독하

였다.

1980년 8월 12일 국제선 제1청사가 개

청되었으며 이때 보안검색 분야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보안검색업무 개선 계획의 일환으

로 과학화된 보안검색장비가 도입되었다. 

X-Ray 판독기의 도입으로 맨손에 의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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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984년 9월 14일 국제선 제1청사에서 발생한 폭발물 사고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계기로 1986년 9월 

20일부터 여객터미널 출입객에 대한 검색강화를 위해 각 청사 출입문에 문형금속탐지기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추고 전투경찰대원으로 구성된 검색요원이 배치되었다. 또한 1988년 2월 5일 한국공항관리공단 소속의 여검

색대가 발대되었는데, 이는 남성인 전투경찰대원의 출입여성검색에 대한 불편 해소책의 일환이었다. 1988년 4월 

20일 국제선 제2청사가 개청되었고, 1993년 5월 1일 취약노선에 대한 경찰 보안관 탑승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994년 1월 1일 각 청사출입문에 배치된 여검색대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항공수요의 급증과 여성 검색원에 

의한 터미널 출입객 검문검색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시

키자는 의도에서였다. 그 대신 전투경찰대의 순찰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선 업무가 인천으로 옮겨진 것을 계기로 공항보안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경찰중심에서 민간경비업체 중심으로 보안활동의 주체가 변하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김포공항은 경찰․경비업체․청원경찰이 혼용되어 국내선 여객

터미널을 중심으로 공항 내․외곽에 대한 보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국제선 2청사는 도심공항터미널

로 이용 중이며 국제선 1청사는 국내선으로 이용중이다. 

55) 항공기 탑승에 따른 보안검색이 아닌 범법자 검거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민원유발과 수속지연에 따른 불편으로 폐지.

56) 당시 공항파견 경찰관 97명중 61명을 감축, 36명(2001년 3월 현재 근무자 29명)으로 운용하고 대체 인력으로 

보안검색요원 98명으로 보안검색대를 발대함.

57)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으로 여자 핸드백은 휴대 통과 조치하고 휴대품의 개봉검색을 지양하며 시간 단축제도로 근

무방법 개선.

색을 지양하게 되었으며 이후 1982년 9월 

14일 X-Ray 판독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

해 훈련받은 전투경찰요원 24명이 최초로 

배치되었다.
54)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은 경찰이 그 주체가 

되어 1986년 9월 20일 까지 항공권 이외

에 ｢여행자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으

며 항공권과 여행자신고서에 의해 주민등록

증을 점검 확인하는 등 보안검사를 하였다. 

1986년 9월 20일에는 공항청사 출입문 검

색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988년 2월 5일에

는 여자 검색대가 발대되었다. 이후 1989

년 2월부터는 항공여행자에 대한 신고서 제

출 제도 폐지하고 대신 항공권에 인적사항

을 기록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 항공기 탐

승토록 간소화되었다가 1992년 1월 13일

부터는 주민등록증 확인제도가 폐지되었

다.55)

또한 1993년 9월 6일에는 경찰의 지도

감독을 받는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으로 공항

보안검색대가 발대되었고,56) 1993년 11월 

8일부터는 휴대품에 대한 개봉 검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57)
 1994년 1월 1일부터는 여

객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검색을 중지하는 

등 간소화 노력을 해왔다. 

즉 공항보안의 국제적 경향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이미지 개선계획의 일환, 그

리고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검색시간 단축

필요 등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보

안검색방법이 개선된 바 있는데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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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심이 된 보안검색 이었다.

현재의 보안검색은 민간경비업체의 특수

경비원과 경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인

데 X-ray 판독기는 전투경찰대원이 조작하

며 신체 검색과 수화물 개봉, 이외 보조업

무는 경비원이 하고 있다. 근무감독은 경비

업체 자체 감독과 경찰이 현장에 배치되어 

감독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경비업체 

자체 감독은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고 실

제로는 경찰이 근무감독에 관한 권한 대부

분을 행사하고 있다. 보안수속장 입구의 신

분확인 절차는 공항공사 소속의 청원경찰과 

공항경찰대소속의 전투경찰대원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의 보안검색과정에는 민간경비업체와 청원

경찰 그리고 경찰 등 3자가 개입되어 있으

며 경찰이 감독 주체가 되어 있다.

검색 절차는 2층에서 발권 및 좌석배정을 

받은 후 화물을 탁송시키고 탁송화물에 대

한 X-ray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검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별도

의 승객 확인 프로그램이나 폭발물에 대한 

화학반응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

이 끝나면 승객은 3층에서 보안검색을 받는

다. 보안검색장 입구에서 전투경찰대원과 

청원경찰이 신분증과 탑승권을 확인하는데 

이 경우도 근무자에 따라 자세한 확인보다

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고 있으며 특히 외

국인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보안검색

과정은 승객대합실 입구 중앙에 X-ray와 

문형 금속탐지기를 횡열로 배치시켜 승객의 

숫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색장비를 운용한

다. 장비와 시설은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다

고 판단되나 일부 문형금속탐지기와 휴대용 

금속탐지기는 오작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별도의 검색을 요하는 승객’ 에 대

한 확인 프로그램이나 검색 절차 없이 단 

한 번의 보안검색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

른 맨손 검색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앙

에 위치한 승무원이나 항공사 직원 등 상주 

근무자용 검색시설을 간혹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체 사장 등 흔히 배경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예외 없이 모든 승객과 휴

대품 전체를 X-ray 검사하는 미국과는 대

조를 보인다. 그러나 김포공항에서 전투경

찰대원이 조작하는 X-ray 판독능력은 전 

세계 어느 공항보다 우수하며 이것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로 짧은 시간 내

에 정확한 판독이 가능한 우수한 인력이 있

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즉 전투경찰대

원의 우수한 판독 능력은 군 복무라는 특수

성과 계급 구조, 강도 높은 훈련의 결과라

고 생각된다.

나.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은 김포공항의 검

색체계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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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운영 및 감독기관

구   분 운  영 현재 감독형태 감독기관(변경)
 대인 및

 휴대 수하물검색
항공사(AOC)

인천공항공사

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위탁수하물 검색 항공사(AOC)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항공운송사업자

(공항공사에서 감독 가능)

* AOC: Airline Operation Committe의 약자로 항공사운영위원회라 한다.

김포공항 국제노선의 경우는 대인 및 수하

물에 대한 검색은 항공사에서 비용을 부담

하여 인원을 선발․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감독기관은 경찰청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대인 및 수화물에 대한 검색은 종전

과 같이 항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경비업체

에서 하고 그에 대한 운영은 공항사업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다. 검색 감

독은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감독

관과 경찰이 하고 있으나 ｢항공안전 및 보

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여객 등과 탁

송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인 인

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운송사업자인 항공사

에서 하는 것으로 감독 주체가 변경되었다. 

또한 위탁수화물에 대한 근무감독기관도 관

세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항공안전 및 보안

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운영주체의 변경

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보안검색 장비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하고 

비교적 최신 장비를 운용 중에 있다. 검색

절차는 먼저 2층에서 발권과 좌석지정을 받

고 화물을 탁송하는데 이 과정은 김포공항

의 경우와 유사하며 승객의 탁송 화물에 대

한 별도의 화학반응검사도 하지 않는다. 좌

석 배정 후 3층에서 출국수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제노선의 특성상 출국 수속장에는 

세관신고와 보안검색 그리고 출국심사라는 

절차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

안검색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출국 수속장 입구에서는 김포공항의 경우

와 달리 특수경비원 신분에 있는 검색요원

들이 근무일정에 따라 여권과 탑승권을 확

인하고 있다. 이후 세관신고 지역과 법무부 

출국심사 부스 중간에 횡열로 배치한 검색

장비 앞에서 순서에 따라 보안검색을 받는

다. 보안검색 절차 역시 김포공항과 유사하

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한 가지는 소지

하고 있는 외화에 대한 확인 절차인데 김포

공항의 보안검색이 주로 위해물품을 적발하

는 것이라면 인천공항은 이 외에 외화 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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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공항 보안검색현황

국가 공항 보안검색
담당기관

보안검색실태
(장비및절차)

통과여객
(T/S)

검색절차
검색지점

한 국

김포공항 

경비업체,

경찰

(지방공항 일부는 경

찰이 독자적으로 담당)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기계반응 유무와 관

계없이 일괄 검색

해당 없음

탑승객 대합실 입구

에 보안검색 시설․

장비 설치 (중앙에 

횡렬로)

인천국제

공항

경비업체,

인천국제공항공사(감

독관),

경찰 등으로 3원화 

되어 있다.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장비의 반응 유무에 

관계없이 탑승객 전

원  일괄 검색, 의심

이 가는 물품등은 촉

수 및 개봉검사, 굽이 

높은 신발등은 X-ray 

검사

인천공항공사 감독하

에 경비업체 특수경

비원이 검색, 해당 항

공기의 출구에서 별도

의 검색시설로 유도 

후 재검색

국제자유지역 (C IQ )

입구 2곳의 지점에 

설치, 탑승구 입구에

서도 간이검색 실시

(9.11테러발생 이후), 

통과여객은 별도의 

시설 이용

출 적발을 중요 업무로 포함하고 있다. 다

른 한 가지는 김포공항과 달리 X-ray 판독

요원은 전투경찰대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

이라는 점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보안검색 

감독부분인데 김포공항의 경우 자체 감독과 

경찰감독으로 2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

며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주 감독자이다. 그

런데 인천공항은 민간경비회사 자체 계급구

조에 따른 감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독

관,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감독으로 3원화 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의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내선 공항과 국제

선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의 경찰활동에 차별

을 두는 국가는 없는 것 같다. 특히 9.11테

러 이후 더욱 그렇다. 9.11테러만 하더라도 

미국 내의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였

음을 볼 때 우리는 현재 국제선 이용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김포

공항을 비롯한 국내선 항공기 이용 공항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선에서는 경찰

이 주체가 된 보안검색을 하고 있고 국제선

에서는 공항공사가 주체가 된 대인 보안검

색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업무의 통일

를 기해야하며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댈러스, 뉴욕의 J.F.K 공항 등의 보

안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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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Robert A. Friedlander, "The Crime of Hijack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 1986, p. 460.

Ⅴ. 경찰활동의 효율성 제고

이상에서 언급한 공항 보안검색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항의 보

안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운영 

및 절차상 세밀하고 철저한 편이다. 그런데 

항공안전성 확보 수단 중 특히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은 부분이 보안검색이라 할 수 있

으며 보안검색이 과정상 치밀하면 이용객들

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용객

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보안확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

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 정세 특히 우리나

라의 남북분단 현실은 공항경찰활동의 중요

성이 강조되어야 할 큰 이유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 및 문제점

을 고려하여 김포․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

색과 관련한 경찰활동의 효율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며 먼저 법․제도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법․제도적 보완

가. 국제적 경향

9.11테러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와 미연방항공국(US. FAA)은 항공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국내선, 국제선을 막론

하고 항공기 운항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

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여 테러규제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미국은 1974년에 ‘항공기납치규제법’(Anti- 

Hijacking Act)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서는 항공기 납치범에게 은신처를 제공

하거나 인적․물적 보안계획과 절차, 승객

과 화물의 보안검색, 전자검색 기기의 사용

과 공항에서의 경찰과 경비원의 활용, 항공

기와 공항의 보안구역과 탑승 장소 및 화물

의 보관과 처리장소 등에의 무단출입의 규

제 등을 비롯하여 공항에서의 효과적인 보

안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

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대통령이 항공기 운

항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58) 또한 

1974년에 하원에서 통과된 ‘항공기운항안

전법’(Air Transportation Security Act)

도 항공기와 관련시설의 파괴 등 항공기 운

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4년 레이건행정부는 의회에 ‘인

질범죄방지처벌법’, ‘항공기파괴공작대책법’, 

‘테러정보보상법’, ‘테러조직훈련지원금지법’ 

등 네 개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국제테러규제법’(1984 Act to Com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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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성호, “항공기테러의 법적규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 176-178.

0) Grant Wardlaw, Political Terroris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32-48의 내용을 정형근, 전

게서, p. 239에서 재인용.

International Terrorism)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테러행위를 인간의 생명과 안전

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선언하면서, 이 법의 제정목적

을 테러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관

간의 협력 및 정보체제의 구축과 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주도적으로 확

보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및 

제2조).59) 또한 1985년 8월 8일에 ‘국제안

전 및 개발협력법’(Inter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Coorporation Act of 

1985)을 제정하였는데 그 제5편이 국제테러와 

외국공항의 안전(International Terrorism 

and Foreign Airport Security)이다. 이 

법에서는 국제테러의 억제를 위하여 정보교

환, 상호조정, 조약체결 등 국제협력 증진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미국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18일 ‘항공 

및 교통안전법’(Aviation and Transpor- 

tation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조종실 

안전 및 검색업무 등을 강화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1974년에 ‘테러방지임시조치

법’[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 Act]을 제정공포하였고 1976

년에 이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법의 내용은 

경찰에게 테러의 용의자를 48시간까지 구

금할 수 있게 하고, 내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그 구금시간을 5일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항구와 공항에서는 테러용의

자를 최초 7일간, 그리고 국무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더 이상의 기간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0)
 또한 1979년

에 ‘테러방지임시조치개정명령’[Prevention of 

Terrorism (Supplementary Temporary 

Provisions) (Amendment) Order]에서는 

경찰이 항구나 공항에서도 다른 장소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으로 하였다. 이것은 

테러에 관한 한 보안당국의 권한을 강화하

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

이하고 있다. 이외에도 1984년 ‘테러방지임

시조치법’[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of 1984]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테러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0년에 ‘항공기 강취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행중의 항공기를 강취하여 그 운항을 지

배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하도록 하였다(제1조). 또한 1974년에는 

‘항공기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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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성호, 전게논문, pp. 170-172.

0) 정형근, 전게서, p. 252.

0) 우리 형법에서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제107조), 범죄단체의 조직(제114조), 폭발물사용(제119조), 공용물의 

파괴(제141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제165조), 폭발물파열(제172조), 살인(제250조), 상해(제257조), 중상해(제

258조), 체포․감금(제267조), 특수체포․특수감금(제287조),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제281조), 해상강도(제340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제367조), 중손괴(제368조), 특수손괴(제369조), 등의 규정이 테러

의 규제를 위해 수용될 수 있다.

0) 대통령훈령 제28호 보안목표 관리지침,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등을 의미함.

0)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공항만 보안업무 세부운영지침을 말함.

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으로 영업

중인 항공기 내에 폭발물, 총기, 도검 등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고(제4조), 1977년에는 ‘인

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항공기 강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항공기의 강취 등)의 죄를 범

한 자가 당해 항공기내에 있는 자를 인질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무가 없는 행위나 

권리가 없는 것을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

조).61)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항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및 보완을 서두르고 있

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한편 국제테러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특별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는 적어도 형법에서라도 

새로운 유형의 테러범죄의 소추와 처벌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62)에 

동의한다.

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보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포괄적인 대테러규

제조치를 규정한 단행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법의 일부 규정이나 특별형

벌법규의 일부 규정이 국제테러의 규제를 

위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63)
 항공테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동경협약, 헤이그협

약, 몬트리올협약에 가입됨에 따라 이 조약

들에서 명시한 국내 입법조치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 실시를 위해 1974년 ｢항공기운

항안전법｣을 제정하였으며 훈령
64)

과 지침
65)
 등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그 

후 9.11테러 발생 약 1년 후인 2002년 7

월 26일에 이르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

한 법률｣을 제정, 같은 해 8월 26알 공포하

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내용을 보면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

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

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

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

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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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항공기운항안전법｣이 2001. 12.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법률 제6644호, 2002. 1. 26)되어 시행(2002. 

7. 26)되기도 전에 다시 동 법안이 항공보안 강화 차원에서 발의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2002. 7. 25) 직전까지

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 법률 15조 ②의 내용 중 “…다만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라는 내용의 언급이 

일체 없었다. 하루 뒤인 7월 26일 소위원회 심사보고․수정의결되었다.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

이고 향상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국제협약에 따라 공

항 보안대책의 바탕으로 삼고있는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와 미연방항공국(US FAA)

의 기준(FAR)이 충실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 예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의 협약 및 부속서 제17. 보안(Security)에

서 제시된 국제표준절차 및 권고사항에는 

“공항경찰제도의 유지”와 “공항보안활동의 

전담”, 그리고 폭파위협, 항공기 납치, 테러 

등의 방지를 위한 “특수경찰력 유지”를 포함

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항공국의 공항안전

요구규정에서도 검색지역에서 “법 집행관에

게 재량권을 부여”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단계에 있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

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중심이 된 보

안검색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법률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②항의 “공항운영자는 항

공기에 탑승하는 자, 휴대품 및 위탁수하물

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항공운송사업

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

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
66)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의결 직전 법률안의 내용

과는 다르게 경찰의 보안검색과정 개입 가

능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최소의 범

위 내로 규정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법률 어디를 살펴보아도 “공항

경찰제도의 운영”이나 “특수경찰력” 또는 “법 

집행관”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이 

법률 부칙 ②(보안검색에 관한 경과조치)에

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

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인수할 때까지 보안

검색을 수행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

어 마치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경찰활동

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공항운영자, 항공운송

사업자를 “법 집행자”로 볼 수 없음은 당연

하며 검색요원이나 감독관도 법 집행 권한

은 없다고 생각된다. 법률 제31조(비상계획

의 수립)의 내용을 보면 “①공항운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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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15조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법률안 제31조 (우발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상주업체 및 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은 민간항공안전보안에…” 라고 규정되어 우발 계획수립에 해당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0) 김효준, 전게서, p. 179.

0) 이운주, 사적 영역과의 접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경찰학연구, 2001․창간호, 경찰대학, 2001, p. 52.

0)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은, 민간항공안전보안에 위협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동요령, 통신체

제 구축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비상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67)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

행을 권고하고 있는 국제민항보안계획과도 

차이가 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

에는 이 경우 구체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조

직체를 공항당국(공사), 해당항공사, 항공

청(지방항공청), 경찰, 군, 경비업체, 세관,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관련 정부 부서 등 

(타 국적 항공기에 테러가 발생한 경우: 해

당 주한 외국 공관)의 대표로 구성된 민항

(또는 공항)보안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적

인 차원에서 개발한 국제민항보안계획을 시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8)
 또한 보안검색

책임을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법률 제15조)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후

에 책임을 부과한다는 벌칙(법률 제50조)

의 내용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경

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면허취소 또는 취

항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미국․캐나다․이스라엘 등 일부 국

가들은 자국 영토 내 도착 항공기 승객이 

총포류 등을 휴대하고 탑승한 사실이 밝혀

졌을 경우 해당 항공기의 자국내 취항을 금

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공항운영

자에게도 벌금과는 다른 성격의 책임을 부

과할 수 있는 조치 등이 필요하며 부분적으

로 이 법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과 미연방

항공국의 규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경찰의 위험예방적 활동, 예를 들

어 순찰, 정보수집, 교통감시와 같은 활동

은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제한 받지 아니하고 활

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9)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공항에서의 경찰활동은 적

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경찰의 보

안검색과정 개입은 결코 원만하지 못할 것

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 본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

라 범죄의 예방과 제지(법 제6조
70)
) 또는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31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0)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기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

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

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

나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것.

0)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

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

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

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위험발생의 방지(법 제5조
71)
)와 위험방지

를 위한 출입(법 제7조
72)
) 목적으로 공항의 

자유지역을 출입하거나 불심검문(법 제3조) 

차원 또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차원에서 보안검색에 개입한다면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어떻

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보안검색 현장마다 

무장을 한 경찰관 1-2명은 항상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의 임무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

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앞

으로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직무에 충실하자면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비

롯한 보안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하

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면 경찰이 보안검색에 관여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기관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본

다. 이 경우 경찰활동, 즉 공항운영자를 대

신하는 보안검색 감독관과 항공운송사업자 

그리고 이들의 감독을 받는 특수경비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갈등 해결

이 관건이다. 물론 보완장치가 있겠으나 예

를 들면,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가능하면 승객과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항공기와 승객, 화물이 제시간에 출발해야

한다는 식의 기본적인 사고를 배제할 수 없

을 것이며 경찰은 국가를 대신하여 이를 보

다 자세하게 검색해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

문에 보안검색 자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본적 사고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필자의 견해는 보안검색과 관련한 경찰

활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과거

와는 다른 필요한 최소의 인원과 권한행사, 

작지만 강한 경찰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에 따

른 역할분담 그리고 법집행에 입각한 적정 

수준의 기관간 업무한계와 협조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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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논의는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한다.

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공항보안활동에서도 경찰 등 국가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경비원에 대해 지도․감독관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원경찰의 경우

는 청원경찰법 제9조의 3 (감독), 동법시행

령 제18조 (감독)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제14조 (특수경비

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경비원에 대한 국가기관

으로부터의 지도․감독은 국가중요시설이 

갖는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검색업무 중 마약류 

반․출입, 문화재와 외화 및 한화유출 등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항공사 소속 감

독자나 특수경비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경비업법 제2조 제1항 마. 특

수경비업무의 정의에 따른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

생을 방지하는 업무’ 이외의 범죄에 대한 특

수경비원의 대응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특수경비원의 업무에 

외화밀반출․문화재유출․음란물 적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법

집행과 발생할 수도 있는 검색요원의 부정방

지를 위하여 근무현장에 특수경비원의 자율

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경찰관을 배치하도

록 하는 내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비업법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

무] ③항에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

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28조 [벌칙] ④항 2에서 제15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

경비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 우리 사회에 법이 없어서 파업

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가 빈발하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한다.

즉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공항에서도 경비

원에 의한 쟁의행위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이에 대한 대비와 훈련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 예로 전철파업

시 군 병력이나 퇴직기관사 등을 동원하듯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이의 수단으

로는 공항에 파견근무중인 공익요원이나 공

항경찰에 소속된 전투경찰대원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안검

색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를 직접 담당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신분을 민간인 신분 이상

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33

0) 현행 법규정상 국가중요시설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경비원은 형법과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대통령령으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으며, 법규정상 비록 국가중요시설에서 경찰활

동의 일부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상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면직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

어 있어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되어 있으나, 경비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경우 역시 아래와 같이 신분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신분상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공항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원들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청원경찰의 신분』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 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서는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청원경찰은 신분상에 있어서 민간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 제 26조 [손해배상 등]에서 ① ‘경비

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청원경찰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10조 『직권

남용 금지 등』제1항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벌칙적용의 경우에만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하

고 있는 모순된 신분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청원경찰의 경우 현행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중적 신분구조

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경비원의 경우 청원경찰이 갖는 신분보장 조건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0) 당시 문항에 ‘국가정보원’을 예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테러 등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관련 법에 의

거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국가정보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공항의 경우에도 보안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지 문항 설계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 중 

일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근무감독을 받는다면 급여나 신분보장 측면의 개선이 좀 더 용이할 수도 있다”는 의

견을 밝혀 이를 문항에 예시하였음을 밝혀둔다.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국

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맡고 있다 할지라도 

신분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소신 있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73)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법 제정으로 보안

검색에 대한 근무감독 주체가 결정된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김포공항의 경우도 인천국

제공항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 개항 직후 인천과 

김포공항에 근무하는 일부 보안검색요원 

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 ‘근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 ‘경찰’

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이 34명으로 37%로 나타났고, ‘경비업체’

나 ‘국가정보원’
74)
 또는 ‘공항공단(공사)’에

서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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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근무 지도감독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 유효% 누적%
유효  공항공단(공사)

항공사

경찰

경비업체

국가정보원

합계

결측

합계

13

11

34

16

18

92

 6

98

 13.3

 11.2

 34.7

 16.3

 18.4

 93.9

  6.1

100.0

 14.1

 12.0

 37.0

 17.4

 19.6

100.0

 14.1

 26.1

 63.0

 80.4

100.0

0) 구 용역경비업법으로 법률 제6467호로 2001년 4월 7일 전면개정 되었다.

0) 경비업법 중 총기소지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 1항 마에서 특수경비업무를 ‘공항(항공기를 포함한

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였으

며, 3항 나에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1항 마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14조 [특수경비원

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3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였고, 4항,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

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

며, 8항에서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7.4% 와 19.6%그리고 14.1%로 나타

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그간 익숙해 

있던 근무정서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공항 개항직후 여러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하의 조사여서 신뢰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맡은 민

간경비업체에서 총기를 보유, 사용할 수 있

도록 경비업법
75)

이 개정되었다. 경찰은 경

비의 전문화 및 과학화, 예산절감, 인력부

족의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에서는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민

간경비업체에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 특수

경비원에 한하여 총기소지 및 사용권
76)

을 

부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경찰을 비롯한 입법

론자들은 오래 전부터 법집행과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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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 경우, 헌법 제12조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0) 미국 헌법 2조의 내용에는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

이 민간인의 총기소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한 대응은 경찰이 하고 범죄예방은 전문경

비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미국과 일본

의 예를 들어 우리도 민간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은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에게 총기휴대 및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

이 있으며, 또한 부실 경비업체가 선정될 

경우 총기남용 및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민간인의 총기 보유가 위헌이라는 

주장77)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이 경우 일반시민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를 범했을 지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처벌이

란 형사상의 처벌만이 아니라 질서벌이나 

집행벌 등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

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총기를 사용하

여 일반시민에게 사상을 입혔을 경우, 헌법

상 민간인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78)
 적법절차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된

다. 즉 일반시민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적

법절차에 의해 처벌․제재를 받지 않고 민

간인에 의해 처벌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위

헌적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

가예산 절감과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 중요

시설경비에 대한 민간개방 등이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일반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법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을 통한 허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총기사용 경비

원 선발과정상 별도의 요건을 두어야 하며 

채용 후에도 교육훈련 평가와 근무태도 등

을 고려한 총기휴대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

다. 아울러 평소 충분한 윤리교육과 사격훈

련, 인적관리와 철저한 총기관리가 필요하

고 국내․외의 상황을 판단 필요시에 한하

여 총기를 휴대하게 하고 부적절한 사용자

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총기라는 것은 사용 경험이 많아도 사용에 

항상 부담이 따른다. 경찰은 선발 된 후 집

중적인 사격훈련을 받고 임용 후에도 정기

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며 근무 중 항상 

총기를 가까이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

성적에 반영하는 등 총기와 사격술에 대한 

강화된 규범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의 총기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범인검

거와 상황대처능력을 계속 훈련받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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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찰청, 21C 한국경찰의 비전, p. 59.

0) 곽대경,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한국민간경비학회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1, pp. 95-96.

0) 정진환,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8), pp. 283-284.

0)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25.

들조차도 막상 일이 닥치면 당황하여 실수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물며 간헐적으로 사

격훈련을 받고 몇 십 발의 사격을 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현장

에 최소의 경찰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경찰활동의 적정성 유지

가. 역할분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에의 대처는 경찰만

의 임무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경찰을 육성하여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 해 왔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사경찰이 차지하는 예방치안

의 비중이 공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미국 70만명 대 190만명, 일본 26만명 

대 40만명), 그 영역에 있어서도 컴퓨터보

안․사설탐정․개인 정보의 조사에 이르기

까지 방범, 수사, 경비 전 분야에 걸쳐 경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79)
 그런데 사회의 각 

부문이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는 반면

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면은 크게 

미흡한 것이 오늘날 경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80)

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대

현상에 따라 공공부문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

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경찰경비분야에서도 경찰은 범죄발생의 

사후적․사법적 집행기능을 중점적으로 수

행하고, 사전적․예방적 기능은 민간차원을 

활용하는 것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에 왔다고 판단된다.81) 이는 공항에

서의 치안서비스 제공도 경찰과 민간경비가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보안서비스를 

공동생산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개념

은 아직 이론전개의 역사가 짧다는 이유 등

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미국에서조

차 완전한 개념정의가 부족한 형편이고 이

의 구체적 방안과 실현가능성 내지 적용분

야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82)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동생산, 역할분담에 

대한 개념정의는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

한 실정에 있으나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바

탕으로 공항보안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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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 P. Tuckman, “Alternative Approaches to Correcting Public Sector Inefficiency”,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Jan. 1985, p. 55.

0) 안창훈, 전게논문, pp. 20-21.

0) 정진환, 전게서, p. 304.

정리하여 보면, 공항보안서비스는 항공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나 공항당국을 비롯

하여 민간경비업체 등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또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안서비스 형성과정에서 경

찰과 민간경비 나아가서는 시민들까지 참여

하는 것이 보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고 이것

이 곧 역할분담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터크맨(H. P. Tuckman)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용체계의 결점과 공공재

의 특수성을 인정하였는데 공공부문의 자원

에 대하여 최적배분과 능률면에서 비효율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공부문 역할 감축과 민

간부문의 육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대안

을 주장하고 있다.83)

첫째, 공공부문 역할의 감축

둘째, 공공재 공급에 경쟁원리 도입

셋째,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대신 

민간부문(Private) 생산의 육성을 

위한 유인체제 사용

넷째, 집단적 공공서비스의 능률화이다.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다. 그

런데 민영화의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증가하면서 공공관료제의 독점

적 지위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던 이전의 

관리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민간위탁이

란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민간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중요

시설 등의 보안활동 전체를 사업주 또는 민

간경비업체에 전담시키는 것이 위탁은 아니

며, 그 관리권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태로 

운영만 사업주 등이 하는 것으로 외주(Out 

Sourcing)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서

비스의 내부 공급에서 외부 공급으로 전환

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쟁개념을 도

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4)
 많은 선진

국들이 국가행정수요에 민간부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치안행정수요에도 민

간경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85)
 즉, 이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통하여 보안서비스를 공동생산하자는 것이

며 이미 세계적으로 공항에서의 보안활동에

서도 확대․발전되는 추세에 있다. 즉 작은 

정부 구현과 수익자부담원칙, 보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근거한 민간경비개념을 도입하

여 이를 공항보안활동에도 적용하기에 이르

렀다.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공항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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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윤근 외, 전게논문, p. 144.

0) 2001년 3월 12일자 중앙일보(29면)의 기사 중 인천국제공항 “불안한 보안”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시설에 대한 보안활동을 민간차원에 이양

하고 사후적 사법적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나 해당시설이 갖는 중요성으로 이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원과 경

찰과의 상호협력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두 조

직의 기대와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경비원이나 경찰은 모두 그들의 근무범위 

내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적지 않은 수의 경찰력을 공항이라는 국

가중요시설에 유지시키면서 정작 꼭 필요한 

업무영역에서 경찰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앞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

다. 흔히 말하는 더 중요한 업무를 전적으

로 특수경비원을 비롯한 민간부분이 담당하

고 덜 중요한 업무를 경찰이 맡게 되는 것

은 바람직한 역할분담이 아니라고 본다. 그

런데 공항의 보안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검색이라고 생각하는 필자의 입장

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경찰활동이 외

관상으로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

제로 특정부분에서는 경찰활동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경비원은 신분상 민간인으로서 경

찰조직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범죄예방활동

의 기본적인 대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경찰과 경비원 양 조직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대략 4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86)

첫째,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기대를 가

진 두 집단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반국민과 고객이라는 대상에서 오는 문제

둘째, 국민의 세금과 고객의 비용부담에 

의해서 운영되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차이에

서 오는 역할 수행상의 문제 

셋째, 법집행 권한과 업무수행상의 한계에

서 오는 지위상징(status symbols)상의 문제

넷째, 범죄예방을 주요업무로 하는 민간

경비와 상대적인 관념에서 범죄예방도 하지

만 범죄수사와 범인체포를 우선으로 하는 

경찰조직과의 업무우선순위에서 오는 문제 

등과 같이 양 조직은 각자의 업무수행에 있

어 다른 기대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이들 조직은 기대와 특성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이들이 가

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을 효과

적으로 이용하여 실질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근무형태의 개선

인천국제공항개항과 함께 공항에서의 보

안검색 주체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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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보안업무가 개항 이후 상당기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경찰이 검색 등 보안업무를 총괄했던 김포공항과 달리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협의회가 선정한 경비업체에서 보

안업무를 주관하도록 되어있고, 공항과 경찰간 공동 보안업무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

망”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0) 경비업법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2항 1에는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규정하

고 있다.

0)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경우 2002년 9월 현재 경찰공무원183명, 전경 3대 중대가 배치되어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인천국제공항개항 이전까지는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을 비롯한 경비보안활동 전반에 대

하여 경찰이 근무감독 등 실질적인 권한 행

사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인천국제공항개항

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포공항

에서도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보안활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그런

데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되어

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는 인천

국제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경찰

이 주가 되는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하고 있

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경찰보

다는 민간경비인력이 주체가 되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보안

검색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채용, 그로 하

여금 감독하게 하는 다른 공항과는 다른 독

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

에서는 공공기관의 인력축소 경향에 역행하

는 면이 있다. 그런데 공공영역에서의 경찰

활동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는 이

미 세계적 경향이며 경찰에서도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비지도사 제도와 경비업법 개

정, 특수경비원제도 도입을 서둘렀고 지금

은 자리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므

로 특수경비원 중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감독
88)

하게 하거나 경

비업체 자체의 계급구조를 통한 감독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경찰의 근무형태도 변해야 할 부분

이 있다. 보안검색현장에서 경찰은 대부분 

감독자이거나 법집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거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의 경찰활동이나 국제선이 옮겨간 인천국제

공항에서 경찰활동이 인원이나 활동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뭔가 개선의 여지

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공항․김포

공항을 비롯한 여러 공항에서 상당수89)의 

경찰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 숫자는 적지 

않은 국가 인력의 배치라고 본다. 경찰활동

의 일부를 민간으로 위탁했고 특수경비원제

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 등의 성과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경찰의 인력은 축소되어

야 한다. 적은 인원이 보안검색과정에 개입

을 하고 경비업체 자체 구조를 통한 감독체

계와 함께 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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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는 법집행 분

야에 대한 고려는 선행되어야 한다. 즉 경

찰이 취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취하고 넘길 

것은 과감하게 넘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

항운영자 등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 공항 보안검색분야에서 경찰

만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은 없을 것이다. 

사경비를 통한 공항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안검색과정에서 그간의 경찰

활동과 향후 경찰활동의 중요성은 인정되어

야 한다. 이는 많은 수의 경찰력을 공항에 

배치하자는 말이 아니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와 인권, 유사시 긴급상황과 법집행과 관련

된 업무에 관한 한 충분한 경찰활동이 전제

가 되어야 한다. 특히 법집행은 경찰의 업

무이다. 적은 인원으로 경찰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법집행이

라고 본다.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 위

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일상적인 경찰활동

의 중요성과 앞에서 언급된 국제민간항공기

구의 협약서와 부속서 그리고 미연방항공국

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의 국내 공항 보안시스템도 통일을 기

할 필요가 있다. 국내선 국제선이 모두 동

일한 보안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다. 국내선과 국제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과 국내에 소재한 여타 공항의 보안검색 체

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 통일

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9.11테

러도 국제선 항공기가 아닌 자국내 영토를 

비행중인 국내선 항공기가 이용되었다는 사

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국제선을 더 중

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외화밀반출을 단속

하기 위해서 국제선 공항의 검색강도가 높

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한 예로 현재 경찰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도 

차이가 나며 특수경비원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급한 바

와 같이 미국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의 보

안검색 시스템이 다르지가 않다. 다를 이유

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안검색기준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탑승시 지방 공항

에서 적발되지 않는 물품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다든지 반대로 김

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지 않

는 물품이 지방공항에서 적발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근무자의 판독능력부

족 또는 근무 규칙을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

다. 한편 국내선이 운항중인 여수공항의 경

우는 보안검색과정에서 X-ray 검사를 받지 

않은 휴대품 일체를 바구니에 넣어 육안검

사나 촉수검사를 하며 승객이 문형금속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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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omer A. Boynton, “An eye on Airline Security Techonology”, Security Management, June 1992, p. 22A.

0) 국가정보원과 특별사법경찰관과의 관계에서 국제범죄수사와 관련해서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3호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

정사용죄, 국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3호에서 언급한 내란죄, 외

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 등이 국제 조직범죄 집단과 연계해서 발생할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의 정보입수 및 

이에 대한 수사권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제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다

시 말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외정보수집력이 그 어떤 기관보다 우수한 국가정보원이 국제범죄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과 검찰 등에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국제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외사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제범죄 관련 정보를 배포 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반대로 국가정보원은 국제범

죄에 관련해서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기부법 제3조 3항에서 언급된 범죄의 유형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범죄로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테러와는 연계되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관련된 테러, 조직범죄 

그리고 기타 국제범죄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치안연구소,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방안”, 1997, pp. 35-36.

기 통과과정에서 기계반응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 검색을 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

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

직한 근무형태라고 생각한다. 김포공항의 

경우는 기계반응 유무에 관계없이 이용객 

전원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제공항의 성격상 

금속탐지기가 탐지하기 어려운 화폐와 마약

류 밀반출 단속을 위하여 탑승객 전원에 대

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선 이용 공항만이라도 통일된 보안시스

템을 운영해야 한다. 통일되지 않은 검색시

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이용객에게 혼란을 

주며 근무자와 승객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 정보활동 강화

공항의 안전 및 보안검색의 효율화를 위

한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공항내․외 

출입인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이다. 이

러한 정보활동은 법 집행관, 공항관계자, 

검색요원, 그리고 경비원들 간의 충분한 의

사소통을 전제로써 가능하게 된다.90) 현재 

공항에는 일반적으로 경찰청,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보수집을 비롯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간 정보의 공유가 쉽지 

않으며 상호 배타적이고 비협조적인 측면도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국가정보원은 국가

정보원대로 취급하는 정보의 성격이 다르고 

각 기관의 권한이 다르다하여
91)

관련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기관간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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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ill Hebenton and Thomas, Policing Europe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5), pp. 169-172.

93) Gion Green, Introduction to Security, 4th ed., revised by Robert J. Fischer, Stoneham (MA: 

Butterworth Publishers, 1987), p. 28.

0) 조선일보, 사회면, 2001. 3. 15일자.

물론 기관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 

모두를 공유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가

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범죄정보와 정보기

관이 가지고 있는 국익과 직결되는 정보, 

군 당국과 검찰, 세관 등이 가지고 있는 정

보 가운데 공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

는 과감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

께 경찰의 정보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찰

활동 수단은 무엇보다 정보활동이라고 판단

된다. 앞으로 공공부분에서 민간영역이 확

대 될 것이고 이미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 경찰이 고급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그

에 상응하는 위치와 권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의 활동이 공항에서 

확대되기보다는 축소되는 경향에 있는 상황

에서 경찰의 정보수집 능력 강화는 절대적

이다.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함으로써 사건발생 전에 미리 예방적 운

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92)이 중요하다.

Ⅵ. 결  론

공항 보안검색(Security Check)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특히 공중피납

이 시작된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

기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다.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

사항들을 규정한 공항보안규정과 이러한 임

무를 수행할 전문요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

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93)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은 근접하고 있

어 같은 공역(空域)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항공 교통량의 70% 이상이 

몰려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항공

기 운항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

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정기편의 하루 평

균 운항편수는 354편(여객기 295, 화물기 

59편)으로 예정돼 있어, 김포공항(255편) 

때보다 40%가 늘어났다. 피크타임에는 시

간당 37회 운항, 1분40초마다 한 대씩 이

착륙하는 셈이다.
94)
 이는 그만큼 많은 이용

객이 공항을 찾게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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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재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운영 현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실이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업체가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 보안실의 입장은 전문적인 공항보안검색과정을 통해 우수한 검색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보안요원들의 양성도 체계적인 정보와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양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L의원은 “환승객이 김포공항에 비해 뚜렷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같

은 기간동안 기내 반입물품의 적발 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검색에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완전한 보안검색을 하

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http://www.magazinegv.com/news에서 재인용)

0) metro, 2002, 9, 10, 12면에서 재인용.

0) 경찰청, 21C 한국경찰의 비전, p. 41.

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29일 개항이래 현재까지 항공기 운항과 승

객들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위해물품(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95)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공항

이나 보안검색에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된

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여 항공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수가 테러 또는 탑재 금지물품의 탑재와 관

련된 것들이다. 지난 해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도 따지고 보면 보안검색에 문제

가 있었다. 당시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미국

의 공항 보안당국은 너무 나태했고 검색현

장에 경찰관도 없었다. 경험 많은 경찰관들

은 자신의 육감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단 한 명의 경험 많은 경찰관이라도 있었다

거나 보안검색을 철저히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었을지 모른다. 이 사건 후 미국인들의 생

활양식은 물론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 검문검색은 미국 생활의 필수가 되었

다. 시카고의 외교위원회가 최근 성인 326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미국이 직면한 큰 위협은 테러’라고 

답했다. ‘세계최강의 안전한 나라의 국민’이

라는 자부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방어를 

하고자 나서고 있다. 안보를 위해서는 자유

와 인권은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자유와 기회의 나라 미국이 

애국심이라는 명분아래 개인의 희생을 미덕

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제한은 미

국에서 누리는 경제적 풍요의 대가라는 인

식이 퍼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96) 

이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민의 최우선 

욕구가 ‘풍요’에서 ‘안전’으로 바뀌어 국가의 

기능 중 ‘안전서비스’가 제일의 과제로 대두97)

된다는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9.11

테러 1주년을 맞아 최근 이러한 상황과 관

련하여 인권문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고



치 안 논 단

44

 0) 보안검색과 주체와 관련한 유형은 대체적으로 항공사, 공항당국, 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주

의국가와 유럽의 일부 국가 그리고 최근 법률안이 통과된 미국 등이 정부가 담당하는 유형이며 일본, 호주 등은 

항공사가 검색운영 주체이며 공항당국이 담당하는 국가로는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로 항공사가 국영이거나 

공항당국을 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거나 국가 소유인 경우이다. 그러나 공항당국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경찰활동

은 유지되고 있다.

 0) 정진환,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찰학연구, 2001․창간호, 경찰대학, p. 21.

0) 한 가지 예로, 경찰의 방범활동에도 일반방범활동과 특별방범활동이 있다.

서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뉴욕 ‘인권변호

사위원회’는 지난 6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마련된 각종 조치들이 

국민의 신변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을 어기

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를 빌미로 인권침

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금된 이민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

용 등 11개 사항을 건의 한 바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분위기는 인권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

다. 개인적으로 이 같은 경향에 대하여 미

국이 자국의 안보를 빌미로 ‘요새화된 사회’, 

새로운 ‘빅 브라더’가 되는 게 아니냐는 생

각이 든다. 그러나 9.11테러의 발생은 전 인

류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

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류

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항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

단 가운데 특히 여객터미널에서의 보안검색

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경향

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도 보안검색에 중점

을 두고 현 시점에서 경찰활동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연구를 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공항 보안검색업무는 대체로 민간 경비회사

가 담당하고 있다.
98)
 그런데 미국 테러사건 

이후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또는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자는 의견도 있다. 우

리나라는 검색업무 자체보다는 어느 기관에 

의한 감독이냐가 관건이다.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나 해당 경비업체는 

이에 관하여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입

장에 있다. 또 그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

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이 감

독업무를 경찰업무로 환원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모처럼의 경찰개혁의 일

환으로 역할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경찰에게 다시 업무를 되돌려 준다는 

데는 찬성하기 어렵다
99)

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활동의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황100)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역할분담의 수준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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